
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5] <개정 2025. 10. 1.>

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와 자격요건(제41조제1항 관련)

1. 전문분야

검증심사원이 검증할 수 있는 전문분야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. 다만,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증심사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

그 전문분야를 세분화할 수 있다.

가.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검증에 관한 전문분야

1) 광물 분야

2) 화학 분야

3) 철강ㆍ금속 분야

4) 전기ㆍ전자 분야

5) 폐기물 분야

6) 농축산 및 임업 분야

7) 항공 분야

8) 공통 분야

나.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의 검증에 관한 전문분야

1) 에너지 분야

2) 산업 분야

3) 건설 분야

4) 수송 분야

5) 광물 분야

6) 농축산 및 임업 분야

7) 폐기물 분야

8) 탄소흡수원 분야

9)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또는 재이용 분야

2. 자격요건

가. 전문학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

보유한 사람

나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[중앙행정기관 또는 「공공기관

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환경(기후, 해양, 농축산,

산림환경 등을 포함한다)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에너지

진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말한다]을 보유한

사람



비고

1. 제2호에도 불구하고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온실가스관리기사ㆍ산업기

사 자격 소지자의 실무경력은 2년 이상으로 한다.

2.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분야의 세부 분야, 제2호에 따른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

및 경력 증명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
